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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개회 및 일정안내

Ⅰ   추추진진배배경경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기업) 교육을 통한 원활한 사업수행 및 

역량강화

 ㅇ 지역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으

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Ⅱ   행행사사개개요요

 ㅇ 일    시: 2024년 8월 8일(목) 13:00~

 ㅇ 장    소: 경남테크노파크 본부동 1층 대강당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18번길 22)

 ㅇ 주    관: (재)경남지역산업진흥원

 ㅇ 주    최: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ㅇ 참석대상: 지역특화산업육성+R&D, 시군구연고산업육성 수행기관 및 

사업 관계자 50명 내외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40명 내외(대표, 과제 총괄/책임자/담당 등)

    - 중소벤처기업부, 경상남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경남지역산업

진흥원 등 관계자 10명

 ㅇ 주요내용

   -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및 사례

   -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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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세세부부일일정정

날짜 시간 내 용 비고

8/8
(목)

13:00~13:20 20‘ ◦ 참석자 등록 및 행사 안내

13:20~14:50 90‘

◦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필수)
 -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집행
 - RCMS 시스템 사용방법 등
 - 연구윤리 및 청렴교육

김정숙 회계사
(우리회계법인)

14:50~15:00 10‘ ◦ 휴식

15:00~15:50 50‘
◦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 연구노트 작성기준
 - 연구노트 작성 시 유의사항

이승민 그룹장
(한국특허전략개발원)

15:50~16:40 50‘ ◦ 성과창출 및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활용방안 및 사례

이헌영 대표이사
(특허법인 남촌)

16:40~16:50 10‘ ◦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정영선 선임연구원
(경남지역산업진흥원)

16:50~ ◦ Q&A 및 폐회
 - 실집행률 저조기관 대상 1:1 상담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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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우리회계법인 공인회계사 김정숙
2024. 8. 8. 

연구개발비 산정·집행·관리 및 정산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정산설명회

1

2

CONTENTS

Ⅰ.일반사항 03

Ⅱ. 세목별 정산기준 19

Ⅲ. 세목별 증빙서류 44

Ⅳ. 세목별 주요 확인사항 및 FAQ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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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일반사항

• 연구개발비 관련 적용 규정 및 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주요개정사항

• 연구개발비 정산절차

• 연구개발비의 구성

• 협약변경 

3

4

연구개발비 관련 적용 규정 및 지침Ⅰ
일반사항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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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연구개발비 정산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연구개발비사용
증빙관리

카드 사용내역
확인

정산서류 작성 계속비 편성

정산서류 등록 및
보고서 제출

온라인정산 정산결과 통보 정산결과 조회

중간
연차

정산
준비

정산
종료

6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한
연구개발시작일이 ’23.1.1 이전 : 과제종료일 + 20일
연구개발시작일이 ’23.1.1 이후 : 과제종료일 +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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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Step 01 RCMS 상시점검

※ TIP

상시점검 결과 증빙문서 미흡으로 확인되어 증빙
문서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비 현황 > 연구비 사용내역 메뉴의 증빙파일 
상태 열을 클릭하여 보완

8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Step 02 RCMS 계속비 안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에 따른 단계과제 관리

혁신법에 따라 과제를 연차 → 단계 단위로 정산하게 되며 단계 내 이월금 관리 기능 추가(계속비 편성기능)

- ‘계속비’는 단계 내 연차간 이월을 반영한 재원이며 RCMS에서 ‘계속비 편성’ 메뉴에서 진행

세부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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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연구개발비 사용 및 집행 관리

9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Step 03 연구비 정산 자료 요청

회계법인은 각 과제종료일 이전 30일 이내에
(변동가능) 연구개발기관에 공문 발송

정산 안내 내용

10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Step 04 정산자료 제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과정

01

02

03

04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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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Step 05 정산자료 검토 및 보완자료 요청

12

연구개발비 정산 절차 Ⅰ
일반사항

Ⅰ

Step 06,07 정산결과 보고 및 통보

회계법인은 RCMS에 정산결과(정산내역)을 
입력하고 정산결과보고서를 upload함

정산결과에 대한 이의가 있을 시
전문기관에서 연구개발기관에 통보한 날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1회) 하도록 연구개발기관 측에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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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비의 구성 Ⅰ
일반사항

Ⅰ

14

협약변경Ⅰ
일반사항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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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협약변경Ⅰ
일반사항

Ⅰ

16

협약변경Ⅰ
일반사항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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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목별 정산기준

•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 인건비/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간접비

(사용용도,산정기준,사용기준,회수기준)

19

18

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01 공통 사용기준

사 용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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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01 공통 사용기준

사 용 기 준

20

Ⅰ

공 통  회 수 기 준  예 시

세목별 정산기준

II 연구개발비 공통사항 

02 회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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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인건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용 도 산 정 기 준 ( 1 / 2 )

22

Ⅰ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산 정 기 준 ( 2 / 2 )

인건비
세목별 정산기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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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Ⅰ

02 사용기준

사 용 기 준

인건비
세목별 정산기준

II

24

Ⅰ

03 회수기준

회 수 기 준  예 시

인건비
세목별 정산기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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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학생인건비 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용 도 산 정 기 준

26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학생인건비 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기 준 회 수 기 준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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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연구시설〮장비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용 도 산 정 기 준

28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연구시설〮장비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기 준 회 수 기 준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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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등

연구재료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용 도 산 정 기 준

회 수 기 준  예 시

30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1/4)

연구활동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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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2/4)

연구활동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32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3/4)

연구활동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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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4/4)

연구활동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34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1/3)

연구활동비 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기 준 회 수 기 준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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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Ⅰ

회 수 기 준  예 시

세목별 정산기준

II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2/3)

연구활동비 

36

Ⅰ

회 수 기 준  예 시

세목별 정산기준

II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3/3)

연구활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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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연구수당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용 도 산 정 기 준

38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1/2)

연구수당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기 준 회 수 기 준 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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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Ⅰ

회 수 기 준  예 시

연구수당
세목별 정산기준

II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2/2)

40

01 사용용도 및 산정기준

간접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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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02 사용기준 및 회수기준

간접비Ⅰ
세목별 정산기준

II

사 용 기 준 회 수 기 준 예 시

신설

III. 세목별 증빙서류

• 인건비/학생인건비

• 연구시설〮장비/재료비

• 연구활동비

• 연구수당

• 간접비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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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인건비 Ⅰ
세목별 증빙서류

Ⅲ

44

학생인건비,연구시설〮장비비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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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서식및서명)을갖춤
(연구기록재활용및관리목적)

IT기술을이용하여연구기록의작성, 
보관, 활용이쉬운전자연구노트사용

취향에따른다양한형식
(연구기록보관목적)

Samuel F.B. Morse. 1840

Alexander Graham Bell. 1876 

KIST, 2008

프랑스(국립농학연구소), 2009

과거
현재

To Be

C사지원시스템(예시)

G사지원시스템(예시)

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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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2021.1.1.) 및연구노트지침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지침(2021.1.1., 일부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연구노트지침(2022.1.1., 일부개정)

7/69

①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연구개발기관의 장은법제35조제2항에 따라과학

①기술분야 연구개발 과제의수행 과정과연구개발성과를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 라한다)를

①작성·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2.28.>

① <생략>

②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작성·관리에 관한

②자체지침을마련하여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2.28.>

②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따라 연구수행과정및

②연구개발성과를 작성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③제1항에 따른동시 수행 가능한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연구수행과정및 연구개발성과의

②작성·기록 및관리 등에 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6.>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제2항에

②따른자체지침을 마련·운영할수 있는연구노트지침을마련하여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2.2.28.>
8/69



49

03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이지침에서 사용하는용어의뜻은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2호에따른연구개발과제를말한다.

2. "연구개발기관"이란법제2조제3호에따른연구개발기관을말한다.

3. "연구자"란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사람(연구개발기관에소속되지아니한사람을포함한다)을말한다.

4. "연구노트"란법제35조제2항에따른연구노트로서연구개발과제수행을통하여얻은정보, 데이터, 노하우

등을체계적으로기록한자료를말한다.

5. <삭제, 2022.1.1.>

6. <삭제, 2022.1.1>

7. "기록자"란연구개발과제에참여하면서연구노트에직접기록하는연구자를말한다.

8. "확인자"란연구노트의내용을확인하고서명하는사람을말한다.

5. "전자연구노트"란「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따른전자문서또는제5조제2항에따른

5. 전자화대상문서의형태로내용을기록·저장하는연구노트를말한다. <삭제, 2022.1.1>

6. "서면연구노트"란제본된노트에필기구등을이용하여내용을기록하는연구노트를말한다. <삭제, 2022.1.1>

9/69

①이지침은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적용한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연구개발에 대하여이지침을준용할수있다.

①연구개발기관의 장은영 제65조제1항에 따라 이지침을 활용

하여, 연구노트의작성·보관 ·관리에관한자체규정(이하＂자체규정＂이라한다)을마련하여운영하여야한다.

①연구자는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노트의작성및 관리 등의의무를 성실히이행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자가연구노트를성실히 작성할수있도록환경조성, 교육 프로그램운영,

②인센티브 제공 등연구노트 활성화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연구개발과제 관리, 연구개발의 연속성유지 및지식재산권 보호

③등에 활용하여야하며, 연구자를 통제할목적으로 활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0/69



50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①전자연구노트는 다음
각호의요건을갖추어야한다. 

①연구노트의요건에

대해서는연구개발기관의장이자체규정으로정한다. 

1. 기록자의 「전자서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1. 전자서명인증 기능
2. 기록한날짜와 시각의자동기록 기능
3. 기록의위·변조 확인 기능

②서면연구노트는다음각호의요건을충족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
1. 기관의 장이 연구노트의관리를 위하여 정한
1. 일련번호및 각장에 쪽번호가적힌제본된
1. 형태일것
2. 기록자·확인자의 서명및기록·서명날짜가
기재되어 있을것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1. 사항을충족할 것

②연구개발기관의장은연구노트의기록날짜와기록자,

그리고위·변조를확인할수있도록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을수립하여야한다. 

③연구개발기관의장은서면, 전자노트, 음성, 영상등

다양한형식으로작성할수있도록제1항에따른

자체규정을수립하여야한다. 

<기존,  ~ 2021.12.31.> <일부개정, 2022.1.1. ~ >

< 연구노트의인정범위(매체의종류)확대>

(기존) 서면연구노트, 전자연구노트

(개정) 서면연구노트, 전자연구노트, 음성, 영상등

< 전자, 서면연구노트의구체적인요건삭제>

자체규정으로정하도록개정
11/69

①연구개발기관의장은소속연구자가연구노트를작성하도록관리하여야한다.

②연구노트의작성에관한사항은연구개발기관의장이자체규정으로정한다. 
③제1항에도불구하고연구개발과제의협약당사자(법제4조제1호에따른다른법률에따라직접설립된기관의
③기본사업의경우에는해당기관의장을말한다)는개인사업자, 창업초기기업등연구노트를관리하기어렵다고
③인정하는연구개발기관의경우나,사전조사·기획평가, 연구개발과제의조정·관리,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③기반구축등연구노트작성의필요성이크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연구개발과제의경우에법제12조제4항에
③따른연차보고서또는제12조제5항에따른최종보고서(같은항에따른단계보고서를포함한다) 등의작성을
③연구노트작성으로볼수있다.
④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다수의연구개발기관이참여하는경우에는연구개발기관마다연구노트를각각작성
⑤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⑤연구개발기관의장은자체규정으로정하는바에따라연구자별로연구노트를각각작성하게하거나, 하나의
연구노트를다수의연구자가공동으로작성하게할수있다. 이경우모든연구자는연구노트를작성하는것을

⑤원칙으로한다. 
⑥기록자는연구노트를작성할때에내용의위조·변조없이객관적인사실을기록하고, 제3자가연구개발수행
과정과결과를재현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여야한다.

②하나의연구개발기관이다수의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경우에는연구개발과제마다연구노트를구분하여작성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삭제, 2022.1.1.>

⑥기록자는서면연구노트를작성할때에다음각호의사항에따라작성하여야한다.
1. 작성한내용을수정또는삭제하거나서면연구노트에자료를부착하는경우에해당날짜와서명을기재할것
2. 빈공간에는사선을긋고여백임을표시할것 <삭제, 2022.1.1.> 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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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노트에대한권리는해당연구개발과제를수행하는연구개발기관으로서제8조제1항에따라해당

①연구노트의작성을관리하는연구개발기관이소유한다. 

②그밖에연구노트에대한권리의소유에관한사항은법제16조에따른다.

①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연구개발기관이

⑤제1항에 따라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관리 기준 및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승계하여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중략>

①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경우그연구개발성과의소유에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3/69

①법제16조제2항에 따라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경우그연구개발성과의소유에관한세부기준은다음각호와같다.

1. 여러연구개발기관이각자연구개발성과를창출한경우: 연구개발성과를창출한연구개발기관이해당연구

개발성과를소유한다. 

2. 여러연구개발기관이공동으로연구개발성과를창출한경우: 연구개발성과를창출한기여도를기준으로

소유비율을정하되, 연구개발기관간의협의에따라연구개발성과의소유비율및연구개발성과실시등에

관한사항을정한경우에는그협의에따른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이연구개발성과를창출한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소유한다. 

법 제2조제5호에서 '제품, 시설·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유형·

무형의성과"란다음각호의성과를말한다.

14/69

1.제품 2.시설‧장비 3.논문 4. 특허등지식재산권

5.법제12조제4항부터제6항까지의규정에따른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최종보고서또는성과활용보고서의원문

6.연구개발과제에서창출또는파생된기술의요약정보 7. 생명자원

8.소프트웨어 9.화합물(化合物) 10.신품종 11. 표준

12.그밖에제1호부터제11호까지에서규정한성과에준하는유형‧무형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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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구노트‘ 검색

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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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4호기준

연구노트지침개정(2022.1.1. 시행)에따라
연구노트의 요건및작성방법은 자체규정에서
정하는기준에 따르는 것으로 변경됨

17/69

· 다양한자원으로부터 과학적 내용을 결합하고 문맥적 주석을허용하며검색,수집,협연할수있는

법률적 보안 시스템이며,지식재산을 보호하는 도구,협연과 지식을공유하는 지식 저장소,

자원의효율을 향상시키는 도구,법률과 규제를 만족시키는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

1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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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인증을받은파일은 .pdf로변환되고진본도장(Time Stamp)이찍힘

기록자 : 홍길동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①기록자인증

전자연구노트기록자확인

전자문자
(워터마크처리)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or

②시점인증 & 진본인증

진본인증
(진본여부확인)

시점인증
(한국표준시)타임스탬프

19/69

시점인증을받은파일을임의로수정한경우 ‘변조‘ 표시가되어확인이가능함

기록자 : 홍길동
기관명 : 한국과학기술원

시점인증파일을수정할경우,
도장이 ‘변조’ 라고바뀜.
따라서문서의진본여부를
확인가능

시점인증받은파일의진본여부가
확인불가능할경우, ‘미검증’
이라는도장이찍힘

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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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mp4)  CAD(.dwg) 프로그램(.py)

21/69

전자연구노트시스템(예시)

출처: https://blog.naver.com/cyberline51

2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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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근거: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 법률

원본증명서비스(한글, 오피스, PDF, 동영상, 사진등모든형태의전자파일)

제9조의2(영업비밀원본증명) 영업비밀보유자는영업비밀이포함된

전자문서의원본여부를증명받기위하여제9조의3에따른영업비밀

원본증명기관에그전자문서로부터추출된고유의식별값을등록할

수있다. 

기술자료임치제도

제24조의2(기술자료임치제도) 수탁·위탁기업(수탁 · 위탁기업외에

단독또는공동으로기술자료를임치하고자하는기업을포함한다)은

전문인력과설비등을 갖춘기관으로서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관(이하

＂수치인＂이라고한다)과서로합의하여기술자료 를임치하고자하는

기업(이하＂임치기업＂이라한다)의기술자료를임치할수있다. 

23/69

* 이경우작성부분끝에본인과확인자의서명을받고,타인은구분선을표시하고기재

(기존) 연구개발과제마다 연구노트를구분 (’22 변경) 자체규정으로 정함

하나의연구개발기관이 다수의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경우

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 다수의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마다 연구노트를각각 작성하는것을원칙으로 함

하나의연구노트를다수의연구자가공동 작성을희망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공동작성이가능하도록규정한 경우다수의연구자가공동으로 작성가능

연구노트작성 시객관적인 사실을 위조·변조없이 기록하고, 제3자가 연구개발 수행과정과
결과를재현하는데 활용할수있도록 노력

주석, 도면, 공식, 규모, 실험결과 등을포함하여연구진행 및활동에 대한사실을 기록

메모했다가 노트에 옮기는것보다바로 연구노트에기재

포스트잇 사용자제(자료 부착 시 떨어지지않게 고정,서명과날짜 기재)
2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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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정을상세하게작성하는방법으로연구노트를관리(예시)

1. 연구의착상 및목적 연구의착상(아이디어), 목적, 방법, 예상결과기록
-착상의영감은어디에서얻었는가?,  -선행연구에대한어떤논의가이루어졌는가?
-기술적으로문제를어떻게해결하여연구를진행할것인가?

2. 재료 사용되는재료, 장비, 유기물, 측정조건등에대한목록을작성한후상세히기록
-재료 : 원료및성분등,  -장비 : 회사명, 모델번호, 일련번호, 브랜드명, 반응성등
-유기물 : 구입처, 출하상태등,  -측정조건 : 온도, 시료상태, 파장등

3. 실험의 방법 연구노트의첫번째목적은실험하여얻은데이터를축적하여과학적인해석을얻어내는것
-연구노트는실험절차에따라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어야함
-다른연구자가똑같은실험결과를얻을수있도록실험과정마다구체적으로자세하게작성할것

4. 실험 진행과정의 기록 실험경과, 상황등을바로기록하는습관을통해기록누락방지와실험에대한집중력을높임
-각페이지에 알기쉬운표제를붙여해당실험에대한내용범위를파악할 수있도록함
-시약의양, 조작, 반응조건(온도, 시간), 관찰사항(색, 발열) 등일어나는모든일들을 기록
-전문적, 학문적약어는표로정리하고, 기호, 그림으로간결히표현하며과정을상세히기록
-시료의소비, 기구의파손, 그경과등을상세히기록

5. 실험결과의 기록 실험결과는시간적인변화,구체적인절차등을알수있게기록하여객관성을갖도록기록
예) 푸른리트머스지에식초를떨어뜨렸더니붉어졌다. (X)
유리봉으로농도 10%의식용식초(OOO회사제품, OOTM을 O배희석) 
1방울을세로 1cm, 가로 3cm의푸른리트머스종이에떨어뜨렸더니, 
스며든부위가 3초내에붉어졌다.(O)

6. 고찰 실험의종료후실험계획대로수행여부, 실험목적달성여부, 실험결과의의의, 다른방법적용여부, 
가설실증의여부 등을검토하여고찰작성

7. 참고사항 만약을대비하여 실험을실시한장소등주변환경에대해기록
-환경데이터(실험실의기온, 습도, 지역의기후등), 전자매체, 바인더, 샘플등의보관위치등을기록

25/69

연구노트연속기재원칙

발명을완성시키기위한일련의행동이특정기간동안
계속되었음을날짜와사실을통해증명해야함

미국 Anderson vs. Crawther 사건(1965년)

(미국특허법은선발명주의를채택하고 있어, 처음으로 발명을구현한진정한 발명자를
특정하고, 진정한 발명자의착상일을 발명일로 결정하여, 발명의 우선권입증가능)

실험 중설명되지 않는 두달 동안의 공백이발명일의 입증을부인하게 한 사례

연구에 맞추어기록이유지되지 못한경우연구노트에도 사유를진술

연구가 실제로 언제완료 되었는지를표시해야하고 기록이지연된이유를 설명

2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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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대학, 공공연, 기업등의기관장(대표) 및연구노트담당부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대학, 공공연, 기업등의연구책임자

• 연구실내 연구원에게연구노트의중요성 및작성방법 교육
• 연구원간 지식공유를위한 연구노트활용권장
• 연구과정의 진실성 검증을위한 연구노트작성및 연구노트를통한프로젝트관리
• 연구책임자도연구노트를직접작성하는것이원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을수행하는대학, 공공연, 기업등의연구자

• 제3자가 연구내용을 잘이해하고 실시할 수있도록 작성
• 연구노트를기재요건에 맞추어 기록하며, 과제완료와 함께연구실또는 기관
• 담당부서에 제출

• 작성한연구노트는 정기적으로확인자의서명必

• 연구노트의체계적관리를 위한 관리규정(지침) 제정,주관부서 및담당자 지정
• 연구결과로습득한 노하우를연구노트를통해관리·활용할 수 있는방안 모색
• 기관의연구분야 및여건에 맞는 연구노트의제작, 배포, 관리 및 보관(30년)
• 연구노트보급을 위한 연구원에대한 인센티브도입등

2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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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성과창출및기술보호

·특허명세서, 논문, 보고서등을작성하는과정에서

·참고가능한중요연구실적데이터로활용

연구개발성과의기술이전가치격상

·연구기관또는기업에서연구개발중인기술이제3자

·에게유출되어모인(횡령) 특허출원이발생하는경우, 

·특허법제34조및제35조에 따른정당한권리자주장을

·위한입증자료로활용

분쟁대응 및영업비밀보호 성실한연구에대한 증빙

·연구기관또는기업에서연구개발중이거나개발

·완료한기술에대하여타사에서특허침해소송제기시

·특허법제103조(선사용에의한통상실시권)에따른

·무상통상실시권주장증빙자료로활용

·연구개발단계평가과정에서연구기간內연구개발과

·관련된자료및각종세부적인데이터가충실하게작성

·되었는지확인

·기술이전시연구재현성을입증할수있는자료로활용

·되어연구개발성과의기술적가치격상

·기술이전을희망하는기업등에서특허, 논문만으로는

·기술재현성을확인하기어려운경우 '연구노트'를요구

·하는경우가많고, 연구노트유무에따라기술이전여부

·및기술료를결정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의연구활동증빙으로

연구노트등작성·보관의무화시행

29/69

2016년연구노트우수성과연구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연구노트내용 > < 실제출원된특허내용 > < 연구노트내용 > < 실제출원된특허내용 >

3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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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례(예시)

31/69

’

특허청 ‘임시명세서’ 제도안내

출처: 특허청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kipoworld2)

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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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연구노트우수성과연구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연구노트내용 > < 실제발표된논문내용 > < 연구노트내용 > < 실제발표된논문내용 >

33/69

2016년연구노트우수성과연구자 [건설기계부품연구원]

< 연구노트내용 > < 연구노트의연구내용들을바탕으로제작된연구 성과물 >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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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는기술이전협상에서중요한증빙자료등으로활용

✓✓ 기술이전과정에서 연구개발 정보나노하우가 기록된기술자료(연구노트) 요청 빈도높음

✓✓연구노트가 잘기록·관리되어 있다면기술이전협상 시유리

연구노트는기술재현을위한중요자료로기술이전시요청하는사례가많음

✓✓ 기술도입자가연구결과에 대한실사과정에서 요청하는 중요문서가 연구노트

✓✓기술이전자료로논문이나특허권만으로는 부족한 경우多

✓✓기술 재현을 위해 실험을 완성한연구자의 연구에대한총체적인 기록이 담긴 연구노트 필요

남을위함이아니라나를위한것
일기는추억이지만,연구노트는연구과정의분명한기록으로써명예, 돈, 또는자기방어가될수있음

35/69

연구노트는기술재현을위해필요한구체적인연구내용을담고있음

기술을재현할수있는가?

“재현에있어중요한것이바로연구노트”

3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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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로인해기술이전금액이 3배에서최대 10배까지증가＂

“3배에서최대 10배까지증가!!”
- Melvin Jager -

화학분야 바이오분야

“노하우에대한기록이없다면기술이전불가”
(Homer Blair, Professor Emeritus of Franklin Pierce Law Center)

· 기술이전,라이선스계약時時영업비밀이나노하우가

· 포함되면가치를 3배에서 10배까지올릴수있다.

(Melvin Jager)

· 특히화학이나바이오분야는노하우가없다면

· 기술이전이성립되지않는다.

(Homer Blair, Professor Emeritus of Franklin Pierce Law Center)

37/69

국가연구개발과제평가표준지침개정(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원안의결, 2023.12월)

3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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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전심사검토시보완서류 (예시)

공통증빙 ①연구원등록현황(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②연구원업무분장표

비용증빙 ③인건비관련급여대장 ⑤위·수탁계약서및관련증빙
④과제별재료비집행내역서 ⑥과제협약서, 과제비집행내역서

연구활동증빙
(기술검토)

⑦내부보고서, 회의록
⑧연구증빙자료(연구노트: 과제별별도연구노트작성, 과세연도의종료일로부터 5년동안보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 [연구및인력개발비에대한세액공제]

⑰법제10조제1항을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제11항에따른신고를하기전에지출한비용이연구·인력

개발비에해당하는지 여부등에관해국세청장에게 미리심사하여 줄것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심사

방법및요청 절차등에필요한 사항은국세청장이정한다.

39/69

[보도자료]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 
국세청사전심사를적극활용하세요! (2024.2.19.)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사전심사가이드라인(2024.1.)

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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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노트는국가 R&D 전주기에활용가능

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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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오나르도다빈치(Da vinci, 1500년대) 위인들의연구노트 –마리퀴리(Curie, 1900년대)

43/69

일본대학의연구노트

4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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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국립농학연구소(INRA)연구노트

45/69

벨기에 Ghent 대학교

4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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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연구기관(2010년)

부착물 활용 및
기록자 서명, 날짜 기재

빈공간 또는 여백은
사선으로 표시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부착물 활용 및
기록자 서명, 날짜 기재

부착물 활용 및
기록자 서명, 날짜 기재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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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연구원(2017년)

각 단계별 제조과정
사진 첨부

사용한 시약 정보 및 용량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프로그램 설정 관련 상세 설명

사용한 시약 정보 및 용량

상세한 설명을 위한
사진과 그림 첨부

기록자 및 확인자 확인 서명

49/69

국립축산과학원(2018년)

<관리현황>
해당 과제 개요 등

제조 단계 정리

자료 소개,
제조 원리

분석방법

제조 단계별,
참고사진

버터 제조과정 및
이 때 사용된 우유, 크림의

성분분석 결과

문헌조사 결과 정리

고찰 및 향후계획

실패 사례 및
활용방안(신제품 개발)

5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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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과학기술원(2018년)

목적

(합성)계획

과정

재료

결과 및 분석

이론 및 원리

이론 및 원리

시각자료
(그래프, 도표)
적극 활용

51/69

한국식품연구원(2019년)

실험 방법
참고 논문 표시

52/69



71

03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활용법

경상남도농업기술원(2020년)

연구과제 등록 연구노트 기본정보 태블릿 활용 연구노트 입력

사진자료 등록 연구노트 등록 시점인증

53/69

숙명여자대학교(2021년)

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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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2022년)

제3자가 연구노트를 보고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팁(Tip), 노하우 전달

실험결과 기록 시, Raw data 뿐만 아니라
통계정보, 그래프 등을 활용하고, 논의한 내용까지도 기록

55/69

한국식품연구원(2023년)

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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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I Note(2019년~)

수기된 내용은 PDF로 저장되고, 
시점인증을 받음으로써 법적효력을 갖는 연구노트로 인정

수기된 내용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Text화 시킴으로써, 
컴퓨터가 데이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

다양한 노트 기능, 자유 그리기 기능, 사진 및 동영상 파일 등 붙여넣기, 
외부 DB 불러오기, Table Data 입력 기능 등 제공

출처: https://sites.google.com/view/kiri-home/home/kiri-note

57/69

[인터뷰] “다쏘의 식품 특화 솔루션, PLM 신제품 개발 주기 절반으로 단축” (식품음료신문, 2023.07.17.)

……

PLM(Product Life Management)에서 한 단계 더 체

계적인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자연구노트

시스템도 주목해야 한다. PLM이 상품 기획 시 요구

되는 프로그램이라면 전자연구노트 시스템은 실험에

대해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시스템은 과거의 관리 노트를 데이터화해 초 단위

로 저장이 가능하고, 특히 전자서명을 통한 시점 저

장으로, 향후 특허 및 상표권 문제 발생 시 분쟁을 최

소화할 수 있다.

……

출처: https://www.thinkfood.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16

5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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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 2. 14. 선고 2018나1725 판결 ‘원고’가작성한연구노트에발명의핵핵심구성, 문제및해결방안기재

연구노트를근거로 ‘피고＇＇의주장을받아들이지않아, 보상금지급결정

6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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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_2021구합53924 ‘연구노트’ 작성미비로자체개발에대한 근거자료제시못함

61/69

대전지방법원_2020구합100313 연구노트망실에따른 ‘불성실수행’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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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_2020구합7158 ‘연구노트’ 작성미비로자체개발에대한 근거자료제시못함

6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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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제수행을통하여얻은정보, 데이터, 노하우등을체계적으로기록한자료를말함.

모든국가연구개발사업의연구개발과제에적용, 이외연구개발에대해서도관련지침이준용될수있음.

연구노트의기록날짜와기록자, 그리고위·변조를확인할수있어야하며,  서면,전자노트, 음성, 영상등다양한

형식으로작성할수있음. (현재는서면연구노트와전자연구노트를주로사용하고있음.)

①하나의연구개발과제에다수의연구개발기관이참여하는경우, 기관마다각각작성함

②연구자별로연구노트를각각작성하게하거나, 하나의연구노트에모든연구자가공동작성하게할수있음

③위·변조없이객관적인사실을기록하고, 제3자가연구과정과결과를재현하는데활용할수있도록노력

연구노트에대한권리는연구노트의작성을관리하는연구개발기관이소유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은예외)  

65/69

①제본된묶음노트사용(삽입이나삭제가쉬운바인더형태의노트지양)
②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의장이연구노트의관리를위하여정한일련번호기재

③페이지상단, 중단, 하단등쪽번호필수이며기록자, 확인자의서명및일자작성란구비

①기록자의전자서명법제2조제5호에따른전자서명인증기능
②기록한날짜와시각의자동기록기능 ③기록의위·변조확인기능

①연구의착상및목적 ②사용되는재료, 장비, 유기물등상세히기록
③구체적이고자세하게실험방법작성 ④실험진행과정의기록(실험중일어나는모든일들을기록)
⑤실험결과의기록(시간적인변화, 구체적인절차등을기록하여객관성을갖도록함)
⑥실험계획수행여부, 목적달성여부등고찰기록등

①연구개발성과창출및기술보호(지재권활용의연구실적데이터) ②분쟁대응및영업비밀보호에활용
③연구개발성과의기술이전가치격상 ④연구개발단계평가과정에대한성실한연구에대한증빙

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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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변변환환경경

““2023년년중중국국내내발발명명특특허허 500만만건건육육박박””
--출출처처::  22002244..  22..  2299  세세계계일일보보--

중국 당국이 지난해 국내에 출원한 발명특허가 약 500만건에 달해 세계 최초로
발명특허출원 400만건을넘긴국가가됐다고 29일밝혔다.

중국국가통계국이 이날 발표한 ‘2023년국민경제 사회발전 통계보고’에따르면

중국의지난해말기준유효한발명특허건수는 499만만1000건건으로전년동기대비
18.5%증가했다.
성라이윈(盛來運)통계국부국장은이와관련해 “중국의발명특허건수가꾸준히
증가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400만건을 넘긴 국가가 됐다”며 이 중 고부가가치
발명특허가전체의 40%이상을차지한다”고설명했다.

우우리리나나라라는는??

주주변변환환경경

‘‘멈멈칫칫’’ 한한국국 과과학학기기술술,,  

중중국국에에 첫첫 역역전전당당해해……주주요요 55개개국국 중중 꼴꼴찌찌로로

--출출처처::한한겨겨래래((22002244..0033..0011))

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통통신신부부는는 2299일일국국가가과과학학기기술술자자문문회회의의
5577회회운운영영위위원원회회를를열열어어 한한국국을을 비비롯롯한한주주요요 55개개국국의의
1111대대 분분야야 113366개개핵핵심심 기기술술을을 비비교교 평평가가한한 ‘‘22002222년년도도
기기술술 수수준준 평평가가 결결과과안안’’을을보보고고했했다다고고밝밝혔혔다다..  
22년년 주주기기로로 실실시시되되는는 이이번번 평평가가에에서서,,  최최고고 기기술술
보보유유국국인인 미미국국을을 110000%%로로봤봤을을 때때 유유럽럽연연합합((EEUU))  
9944..77%%,,  일일본본 8844..66%%,,  중중국국 8822..66%%,,  한한국국 8811..55%%
특특히히 50개개의의국국가가전전략략기기술술만만을을대대상상으으로로한한세세부부평평가가
에에선선중중국국과과의의기기술술수수준준차차이이가가더더커커졌졌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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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변변환환경경

우우리리나나라라 특특허허출출원원 ::  2222년년도도에에 약약 2233만만77천천건건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주주변변환환경경

우우리리나나라라 특특허허등등록록 ::  2222년년도도에에 약약 1133만만55천천건건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86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워크숍

연연도도별별 지지식식재재산산권권 출출원원 현현황황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22002222년년 세세계계 국국제제 특특허허 출출원원((PPCCTT))  TTOOPP1100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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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2211년년 한한국국인인의의 해해외외 특특허허 출출원원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특특허허 다다출출원원 TTOOPP1100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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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자자인인 다다출출원원 TTOOPP1100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상상표표 다다출출원원 TTOOPP1100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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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도도별별,,  기기술술분분야야별별특특허허 출출원원 건건수수
--출출처처::특특허허청청

11..  주주변변환환경경

특특허허를를 가가진진 자자가가 세세상상을을 지지배배한한다다..  !!!!!!

11조조 55천천억억//1155yyrrss

이이동동통통신신분분야야에에서서만만
44만만개개가가넘넘는는특특허허를를
가가진진 ‘‘특특허허공공룡룡’’

11..  주주변변환환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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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성성이이 휴휴대대폰폰을을 팔팔면면 MMSS가가 웃웃는는다다!!!!!!

안안드드로로이이드드스스마마트트폰폰만만드드는는대대가가 ::  1100억억달달러러

주주변변환환경경

미미국국 맨맨해해튼튼 연연방방법법원원의의 소소송송 문문서서에에 따따르르면면,,  
삼삼성성전전자자는는 MMSS에에안안드드로로이이드드스스마마트트폰폰판판매매
에에 따따른른로로열열티티명명목목으으로로 1100억억44116644만만22116611

달달러러2255센센트트를를지지불불했했다다..  
현현재재삼삼성성전전자자와와 MMSS는는특특허허로로열열티티문문제제로로
소소송송을을벌벌이이고고있있다다..  삼삼성성전전자자가가 MMSS에에지지불불
해해야야하하는는로로열열티티는는모모두두지지급급이이끝끝났났지지만만
이이를를늦늦게게지지급급하하는는바바람람에에이이자자가가붙붙어어 서서

로로 분분쟁쟁중중이이다다..  
실실제제로로법법원원문문서서에에보보면면삼삼성성전전자자의의로로열열티티
지지급급일일자자는는 22001133년년 1100월월 1111일일이이었었으으나나삼삼
성성전전자자는는 22001133년년 1111월월 2299일일에에모모든든로로열열티티
를를 완완납납했했다다..  아아직직지지급급되되지지않않은은이이자자는는약약

770000만만달달러러다다..
최최진진홍홍기기자자 22001144..1100..0066

<<저저작작권권자자 ©©  이이코코노노믹믹리리뷰뷰 >>

15

주주변변환환경경

"이기면 수천억 번다“
…LG 이어 삼성 공격한 美 '특허괴물'

*출처: 한경닷컴(김남영 기자: 입력 2022.04.12 17:37 수정 2022.04.13 01:55)

12일 미국 법률매체 블룸버그로에 따르면
특허관리전문업체(NPE) 이머전트모바일은 지난 8일 미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에 따르면 특허 소송은 최근 5년간 300여 건 발생했다.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기업을 향한 NPE의
특허 소송이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거의 1주일에 한 번꼴로 발생해 기업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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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변변환환경경

삼성, 일주일 한번 꼴 특허소송 시달린다
…절반은 울며 겨자먹기 합의 –매일경제-

삼성 승소는 438건 중 3건 뿐

추격자에서 챔피언으로…
•미국의가전제품제조사(1911년기업)

• 2008년
: 월풀은 LG전자를 상대로 5건의 냉장고 관련 특허소송 제기. 

• 닛닛케케이이
"LG전전자자,고고급급브브랜랜드드전전략략만만개개…삼삼성성·월월풀풀압압도도"
도쿄=정영효특파원 2020.09.12 [[출출처처]]닛케이 "LG전자…삼성·월풀 압도"|작작성성자자즐재

• 2020년년
: LG전전자자, 유유럽럽가가전전사사와와냉냉장장고고제제빙빙특특허허사사용용계계약약체체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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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칭칭구구야야 클클나나때때이이..  

빨빨리리좀좀 와와바바라라....

나나 ““졸졸리리””는는데데,,

낼낼 보보면면안안되되겠겠나나??

머머라라카카노노~~

우우리리공공장장문문닫닫아아야야될될지지모모린린다다

퍼퍼뜩뜩온온나나

11..  제제품품박박스스

분쟁 사례

11..  제제품품박박스스

**월월 **일일까까지지전전 제제품품을을폐폐기기하하고고,,

**********원원을을배배상상하하지지아아니니하하면면고고소소하하겠겠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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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사례

11..  제제품품박박스스

반반박박 ((내내용용증증명명))

제제목목 ::  특특허허침침해해 경경고고에에 대대한한 답답변변

……………………

명명확확한한침침해해입입증증도도없없이이본본 발발신신인인에에게게

경경고고장장을을남남발발함함으으로로써써권권리리를를남남용용하하고고

있있습습니니다다..

……………………………………………………………………………………

분쟁 사례

22..  식식당당

계계약약서서 ((노노예예계계약약))

특특허허 ++  상상표표

특특허허와와상상표표때때문문에에너너무무힘힘들들다다……..

**  특특허허 ::  ********의의 제제조조방방법법

**  상상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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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자자인인권권

상상표표권권

실실용용신신안안권권

지지식식재재산산권권

산산업업재재산산권권

특특허허권권

저저작작권권

신신지지식식재재산산권권

저저작작인인접접권권

저저작작권권

도도메메인인 네네임임

디디지지털털 콘콘텐텐츠츠

생생명명공공학학 발발명명

영영업업비비밀밀

데데이이터터 베베이이스스

컴컴퓨퓨터터 프프로로그그램램

반반도도체체직직접접회회로로배배치치설설계계

산산업업재재산산권권

22..  산산업업재재산산권권의의 이이해해

특허와 구별되는 권리

특특허허➔➔ 발발명명

상상표표

실실용용신신안안➔➔ 고고안안

디디자자인인

엔엔진진 제제어어 시시스스템템
AABBSS  브브레레이이크크 시시스스템템
지지능능형형 현현가가 시시스스템템
변변속속기기 제제조조공공정정

차차체체 형형상상
의의자자 형형상상
전전방방 램램프프 형형상상
리리어어 스스포포일일러러 형형상상

자자동동차차 명명칭칭
그그랜랜저저,,소소나나타타,,레레간간자자
제제작작사사 명명칭칭
현현대대,,대대우우,,기기아아

백백미미러러
컵컵 홀홀더더
자자동동차차 도도어어
의의자자조조정정장장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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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산업업재재산산권권의의종종류류

구구 분분 정정 의의 존존속속기기간간

특특허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
(물건 & 방법)  

20년
(출원일)

실실용용신신안안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물건)
10년

(출원일)

디디자자인인
물품(예외인정)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

20년
(출원일)

상상표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및 이들
에 색채를 결합한 것

10년
(등록일)
갱신가능

25

태태어어난난지지 2200년년????
((미미성성년년자자??))

보보호호끝끝!!!!!!
((성성년년))

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33..  특특허허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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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 소소식식

특특허허 소소식식

유노윤호 특허청 깜짝 방문…

"내가 만든 발명품 특허신청"

-동방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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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 소소식식 정정윤윤호호

특특허허 소소식식 정정윤윤호호

캡캡슐슐의의 장장착착이이 가가능능한한컵컵 뚜뚜껑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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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 요요건건 정정윤윤호호

특특허허 소소식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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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 만만드드는는 방방법법 누누가가 특특허허 만만드드나나??

-재재료료硏硏, 레레이이저저이이용용한한세세라라믹믹필필름름열열처처리리기기술술개개발발 --출출처처::  매매일일경경제제((22001177..0033..1155))

- 올해의 학생 발명왕…맛있는 차 끓이는 자동 '차 거름망' --출출처처::  뉴뉴시시스스((22002211..0099..1144))

특정 온도에서 자동으로 거름망을 제거해 차 맛을
좋게 만들어주는 장치가 전국 학생 발명품
대회에서 우승작품으로 선정됐다.

대통령상 수상작은 송민준 학생의 '차 끓일 때
적정 온도에서 자동 분리되는 티포트 거름망
KIT(키트)' 작품이 선정됐다.

특특허허 내내는는 목목적적

나나만만쓸쓸 거거야야....

특특허허증증이이필필요요해해....

벨벨??

나나도도특특허허 있있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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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잠잠자자기기좋좋은은뒷뒷자자석석구구조조

33..  특특허허란란??

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잠잠자자기기좋좋은은뒷뒷자자석석구구조조

33..  특특허허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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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만드는 것은 어렵나?
33..  특특허허란란??

특특허허이이전전

아아이이디디어어로로탄탄생생한한 편편리리한한 발발명명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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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 종종류류??

““발발명명의의유유형형””

장장치치
제제품품

부부품품

자자동동차차,,  굴굴삭삭기기,,  선선풍풍기기,,  
휴휴대대폰폰거거치치대대,,  자자전전거거등등

자자동동차차용용엔엔진진,,  굴굴삭삭기기바바퀴퀴,,  
자자전전거거안안장장등등

방방법법
제제조조방방법법

사사용용방방법법 등등

제제조조공공정정,,  자자동동차차제제조조순순서서,,  
선선풍풍기기제제조조방방법법등등

사사물물함함사사용용방방법법,,
설설비비제제어어방방법법등등

설설비비
제제조조설설비비,,  제제조조용용지지그그,,  
자자동동화화설설비비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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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요요건건

11..  산산업업상상 이이용용 가가능능성성

22..  발발명명의의 신신규규성성 ((새새것것인인가가??))
➔➔ 국국내내외외 불불문문

((특특허허법법제제2299조조))

OORR

33..  발발명명의의진진보보성성 ((얼얼마마나나 획획기기적적인인가가??))

먼먼저저출출원원하하는는자자가가장장땡땡!!!!!!선선출출원원

##  전전화화기기발발명명??    벨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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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주주요요 등등록록요요건건

11..  산산업업상상 이이용용 가가능능성성

22..  발발명명의의 신신규규성성 ((새새것것인인가가??))
➔국국내내외외불불문문

33..  발발명명의의 진진보보성성 ((얼얼마마나나 획획기기적적인인가가??))

정정리리

44..  선선출출원원주주의의 ((남남보보다다 하하루루라라도도 먼먼저저))

나의 특허와 다른 사람의 특허

“내내가가 특특허허 받받은은 기기술술은은 사사업업화화 가가능능하하다다?

내내꺼꺼야야!!!!

특특허허침침해해문문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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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의 판단

특특허허침침해해이이론론의의 고고찰찰

((11))특특허허보보호호범범위위 ((특특허허법법 제제9977조조))

““특특허허발발명명의의보보호호범범위위는는특특허허청청구구범범위위에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22))  특특허허청청구구범범위위해해석석방방법법

ⓐⓐ구구성성요요소소완완비비의의원원칙칙((AAllll  EElleemmeennttss  RRuullee))

➔➔ 모모든든구구성성요요건건을을충충족족하하면면침침해해이이고고,,  구구성성요요건건의의하하나나라라도도결결여여되되면면비비침침해해

[[청청구구범범위위::  AA++BB++CC인인때때]]   AA++BB  는는 비비침침해해 ((생생략략발발명명))   AA++BB++CC++DD  는는 침침해해((이이용용발발명명))

ⓑⓑ균균등등론론((DDooccttrriinnee  ooff  EEqquuiivvaalleenntt))

::  실실질질적적으으로로동동일일한한 방방식식에에 의의해해 실실질질적적으으로로동동일일한한 기기능능을을 갖갖고고,,  실실질질적적으으로로
동동일일한한결결과과를를 발발생생하하는는균균등등물물은은 대대응응되되는는 구구성성요요소소와와동동일일시시하하여여권권리리범범위위
의의 확확대대를를 허허용용하하는는논논리리이이다다.. ((AA++BB++CC’’))

ⓒⓒ금금반반언언((FFiillee  WWrraappppeerr  EEssttooppppeell))

::  출출원원절절차차중중에에 있있어어서서의의주주장장과과 모모순순하하는는주주장장을을 금금하하는는 원원칙칙..
((출출원원 중중에에 있있어어서서는는발발명명을을 좁좁게게 주주장장하하여여특특허허를를 취취득득한한 자자가가 후후의의 침침해해소소송송
에에 있있어어서서 넓넓게게 주주장장하하는는 것것은은 형형평평의의 원원칙칙에에 반반하하는는 행행위위라라는는 것것))

ⓓⓓ기기타타 ::  간간접접침침해해,,  생생산산방방법법의의추추정정 등등

특특허허침침해해문문제제

좋은 특허를 만드는 방법

“청청구구범범위위기기재재내내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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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 사업화 가능?

특특허허가가능능??

회회피피가가능능??

사사업업화화는는??

특특허허가가능능??

회회피피가가능능??

사사업업화화는는??

디자인 이란?

: 모양, 형상에 대해 창작한 자에게 20년 동안 독점할 권리를 주는 것. 

�4�4�.�.� �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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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디자자인인이이란란……..

49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용기디자인공모전
1915

얼딘(Earl Dean)

??????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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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디디자자인인도도 등등록록이이 필필요요해해??????

52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특특허허를를 가가지지고고 있있는는데데�,�,� � � � � � � � � � � � � � � � � � � � � � � � � � � � 
또또 디디자자인인등등록록은은 왜왜�?�?�?�?

디디자자인인권권을을쓸쓸모모없없는는권권리리로로여여기기는는스스타타트트업업이이의의외외로로많많다다..  
등등록록된된디디자자인인과과동동일일하하거거나나유유사사한한것것만만보보호호되되기기때때문문에에 ‘‘모모양양만만조조금금바바
꾸꾸면면보보호호받받지지못못하하는는것것 아아니니냐냐’’는는판판단단을을하하고고있있기기때때문문이이다다..  
그그러러나나동동일일디디자자인인뿐뿐만만아아니니라라유유사사디디자자인인에에대대한한배배타타적적권권리리도도부부여여된된
다다는는점점에에서서권권리리범범위위가가좁좁다다고고만만은은볼볼 수수없없다다..  

아아울울러러특특허허나나실실용용신신안안으으로로보보호호받받기기어어려려운운형형상상이이나나구구조조도도
보보호호받받을을수수있있다다..

따따라라서서적적극극적적으으로로디디자자인인권권을을등등록록해해제제품품의의권권리리를를확확보보해해야야한한다다..

--중중기기이이코코노노미미-- 22001177..44..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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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특허허??

53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헤헤드드램램프프
아아웃웃사사이이드드미미러러

승승용용자자동동차차

휠휠

특특허허//디디자자인인

54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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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전쟁?

휴대폰 / 커버

김김성성덕덕

삼삼성성전전자자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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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드론디자인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자동차 디자인

58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현현대대자자동동차차

볼볼보보 SS9900((22001188년년형형))
디디자자인인등등록록((22001166년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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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판단

[[선선고고22001122후후33779944판판결결]]

--전전체체적적으으로로 대대비비관관찰찰 ((각각요요소소를를분분리리하하여여대대비비XX))

--사사람람의의주주의의를를끌끌기기쉬쉬운운부부분분을을요요부부로로하하여여파파악악해해야야

--당당연연히히있있어어야야할할 부부분분//디디자자인인의의기기본본적적또또는는기기능능적적형형태태는는중중요요도도낮낮게게....

[[선선고고22001100도도 1122663333판판결결]]

--기기존존에에없없던던참참신신한한디디자자인인은은유유사사범범위위를를넓넓게게....

--옛옛날날부부터터사사용용하하던던단단순순형형상상또또는는다다양양한한고고안안이이있있는는것것,,  크크게게변변화화시시키키기기
어어려려운운것것 등등은은유유사사범범위위를를좁좁게게보보아아야야....

--공공지지부부분분포포함함시시 ::  이이 부부분분은은중중요요도도를를낮낮게게평평가가해해야야……

[[선선고고22001133다다 220022993399판판결결]]

--물물품품거거래래시시의의외외관관뿐뿐만만아아니니라라,,  사사용용시시의의외외관관에에의의해해심심미미감감도도함함께께고고려려하하여여야야....

[[선선고고22000022후후 11221188판판결결]]

59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디자인의 유사판단

VVSS

VVSS

60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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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유사판단

61

디디자자인인의의 이이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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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5�5�.�.� �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63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64



115

04 성과창출 및 지식재산권

상표의 중요성

11997777년년 88월월현현대대쇼쇼핑핑센센터터((현현현현대대백백화화점점울울산산동동구구점점))

현현대대피피앤앤씨씨

65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상표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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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분쟁

상표 등록 유형

글글자자((문문자자))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68

글글자자++로로고고

로로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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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은?

식식별별력력이이있있어어야야……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69

좋좋은은회회사사 ?? 좋좋은은우우유유 ??

상표 등록 요건은?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70

한한글글 22자자이이상상,,  영영문문 33자자이이상상....

22001111등등록록 ??
�*�*� � 먼먼저저해해야야……

22001111등등록록

22000099  영영업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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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은 출생신고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72

**  상상표표브브로로커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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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73

CCJJ··오오뚜뚜기기··bbhhcc도도 ''먹먹잇잇감감''으으로로노노린린 중중국국 상상표표브브로로커커
(출처:아시아경제. 2020.02.06)

한한국국상상표표만만모모아아등등록록한한뒤뒤 ''상상표표장장사사''……해해마마다다급급증증 11110000여여개개독독점점

외외식식브브랜랜드드중중국국진진출출가가로로막막아아 ''짝짝퉁퉁장장사사''……법법정정다다툼툼수수천천만만원원소소요요

교교촌촌,,  선선등등록록으으로로 ''교교춘춘''  제제재재……CCJJ,,  빠빠른른이이의의신신청청으으로로 ''짝짝퉁퉁피피해해''  막막아아

??????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74

영영세세업업체체까까지지……中中상상표표브브로로커커에에당당한한다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3ZOBXWU)

•패패션션액액세세서서리리를를판판매매하하는는 OO사사김김지지우우((가가명명))  대대표표

““중중국국진진출출을을앞앞두두고고상상표표를를등등록록하하려려고고보보니니이이미미자자사사제제품품,,  서서비비스스명명을을비비슷슷

하하게게따따라라한한상상표표권권이이무무더더기기로로등등록록돼돼있있었었다다””며며

““문문제제된된상상표표를를무무효효로로만만드드는는데데는는비비용용도도수수천천만만원원이이들들고고시시간간도도오오래래걸걸린린다다

고고 해해서서브브로로커커에에게게수수백백만만원원을을송송금금하하고고상상표표를를되되찾찾아아왔왔다다..  

디디자자인인도도용용건건도도너너무무많많아아대대응응하하는는것것을을포포기기했했다다””고고털털어어놨놨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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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등록 요건은?
상상표표의의 이이해해

75

창창원원지지사사 ((005555--229988--11999955))

QQ  &&  AA

이이헌헌영영((001100--77667777--33444422,,      lleeeehhyy@@nnaammcchhoonn..nneett))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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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123

05 기술료 제도 소개 및 교육

21년 이후 협약 지역특화산업육성+(R&D) 협약 과제
기술료 안내 자료

- 혁신법 제정에 따른 기술료 -

ⅠⅠ  기술료 납부 절차

□ 기술료 프로세스 절차

  

최종평가 -
· 현장 실태조사
· 최종 평가위원회

↓

최종평가 결과 통보 및 결과 확정 -
· 이의 접수(공문 등)
· 중기부 확정 통보 이후

↓

사업비 정산 -
· 담당 회계법인 사업비 정산
· 이의 접수(공문 등)

↓

기술실시계약 체결(혁신법) - · 기술료 납부 계획에 대한 계약 체결
↓

기술료 납부 -
· 정부 납부 기술료 납부
· 기술료 첫 징수일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
 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 종료일부터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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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목적 및 관련 규정

□ 기술료의 목적과 정의
 ○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통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이전·사업화를 촉진, 산업발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기여, 연구개발 재투자와 연구자들의 연구의욕 고취 등을 통해 기술개발의 선순환구
조를 유지하고자 함
 ○ 정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 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
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

□ 기술료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련규정
 ○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 제2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등)

ⅢⅢ  세부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구분 내용

징수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업 
중 정부출연금액의 범위에서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부(전문기관)에 기술료를 납부하고자 
하는 자

기술료산정

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➁ 매출액 기여도(협약시 정한 비
율) × ➂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정산 후 확정 비율) × 기술료율(중소기업 5%)  
· 법인)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기업총매출액)
· 개인) 사업소득명세서 상 수입금액(총매출액)

납부절차

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제출(실시기업별): 과제 종료 후 정산 완료 시점에서 제출안내
문 발송(해당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는 실시기업별 상한액 확인을 위해 작성)
2. 최종평가 성공통보일로부터 2년 뒤에 공문 및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등의 증빙서류 제
출 → 기술료 납부고지서 발급(평가단) →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
내 기술료 납부(실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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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2. 수입금액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 참조) - 회계기관 날인 

필요
3. R&D 성과 세부사양 및 매출액 관련자료 등

징수한도
(납부상한액)

정부지원연국개발비(지자체연구개발비) 실사용금액의 100분의 10을 한도로 징수
 → 중소기업

납부시기

수익이 발생한 해의 다음해 6월 30일까지 기술실시결과보고 제출 후 납부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 기준 다음해가 첫 매출 조사 해당 년도임
 예) 최종평가 성공통보일이 2023-04-01일 경우
     첫 매출 조사 해당연도(1차년) 2024년 매출액에 대한 기술료 결과보고서 
     제출 및 1차 정률기술료 계상 시기 예정: 2025-06-30

납부기한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
구개발과제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납부

제재조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매출액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매출액
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수 있음

□ 정부납부기술료 징수금액 산식기준
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수입금액 조정명세서(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제 제16호 서식)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기업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
     세서 상의 조정계산 항목 중 ➅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 다만, 기업매출 중 상당부분이 상품매출, 임대 등 제품 외 매출인 경우 국세청 표준재
     무제표 증명원 등의 증빙을 통하여 제품 매출 반영 가능
➁ 매출액 기여도(협약시 약정한 매출 기여비율)
   - 기업이 과제 신청 시 제시하고, 협약 체결한 연차별 매출액 기여도를 기준으로 적용
가. 과제 신청시 제출(사업계획서에 제출한 사업화 목표 및 예상 경상기술료)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기술기여도
(C=(B/A)*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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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협약 체결시 (협약서 제16조 기술료 등의 징수·납부·사용)

➂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여도(과제 종료 후 정산을 통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실 사용금액)
   - 연구개발과제 수행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총 연구비 중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개발비 비중을 적용함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소숫점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총 연구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실 투입금액) : 총 지급한 정부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 연구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매출액 기여도

□ 기술료 산정방법 예시
 ○ 2022년 12월 종료 과제 실시기업 1년차 기술료 예시
  - 최종평가 성공 통보일: 2023-05-30
  - 금액(정부출연금 200,000천원, 민간현금+현물(80,000천원), 정산금(500천원)
  - 기술료 총액(한도금액): 19,500천원
  - 1년차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예정시기: 2025-06-30
  - 1년차 기술료 산정 계산시
    ➀ 2024년 기업 총 매출액(세무조정상 수입금액) ×
    ➁ 사업계획서 상 연구개발결과물 점유비율(매출액 기여도 1년차) ×
    ➂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자체연구개발비) 기여도 ×
    ➃ 기술료율 5%(중소기업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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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  관련 F&Q

□ 협약 사업계획서상 왜 예상 총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제시해야 하나요?
 → 예상 총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예상치에 불과하나, 이를 통해 도출되는 연구개발결과
물 제품 점유비율은 실제 정률기술료 산정 시 확정된 값으로 활용됩니다.

□ 왜 실제 기술료 산정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해야 하나요?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재고자산수불부 등을 통해 산출
한 후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시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
율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 한 것입니다.

□ 연구개발기간 또는 사업화 기간 중에 시장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예상 총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및 점유비율 등 사업화 목표를 변경 할 수 있는지요?
 →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수요기업의 구매의자 철회 등)는 사업화 목표의 변경보다는 
기술적 목표 변경 또는 과제 중단 사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업화 기간 중에 발생한 시장환경 변
화에 따라 사업화 목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동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술료 납부시 사업계획서에 작성된 예상 총 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등 사업화 목표 제시
내역이 다를 경우에는 점유비율 수정이 가능하나요?
 → 선정평가 시 중소기업에서 제시한 R&D 관련 매출목표의 타당성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고 과제
가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협약서에 명시된 점유비율 수정은 불가능하며, 해당 점유비율에 맞춰 기
술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A 및 폐회
 - 실집행률 저조기관 대상 1:1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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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교육만족도 설문조사(안)

2024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 역량강화 교육 만족도 조사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설문은 교육에 참석하신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수행기관을 대상
으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설문조사입니다.

조사결과는 향후 교육프로그램 운영방향과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
이며, 수행기관이 필요한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의견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조사주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 본 교육의 운영은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 본 교육이 과제수행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3. 본 교육의 콘텐츠(주제) 구성은 적절하였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4. 본 교육의 콘텐츠별 진행시간은 적절하였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5. 본 교육의 장소 또는 시설은 만족스러웠나요?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건의사항 및 제안하고 싶은 사항을 작성해주세요.

(희망하는 교육내용, 교육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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